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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1)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이 디자인 도면에서 삭제됨에 따라, 디자인공보(등록디
자인공보 및 공개디자인공보)에서도 삭제함.

2) ‘부분디자인 여부’가 디자인등록출원서에서 삭제됨에 따라, 디자인공보(등록디자인
공보 및 공개디자인공보)에서도 삭제함.

2.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총리령)

1)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이 디자인 도면에서 삭제됨에 따라, ‘디자인의 창작내
용의 요점’의 기재방법에 관한 별표 3을 삭제함.

2) ‘부분디자인 여부’가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서 삭제되고, 디자인등
록출원서 및 도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의 명칭도 적을 
수 있게 됨(예: 컵 또는 컵의 손잡이).

참고사항.

위와 같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분디자인 여부’가 디자인등록출원서
에서 삭제되었음에도 2025년 11월 28일 개정 시행된 디자인심사기준에는 여전히 요
지변경(p210, 211, 333, 334) 및 출원서 기재사항(p231)에서 ‘부분디자인 여부‘가 삭
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식재산처 심사 상황에 따른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험생분
들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부분디자인 여부를 기재
할 필요 없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끝.


